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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구의회 동의(안)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Ⅰ  상 정 근 거

   
출자, 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규정

m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예산안 심의 전에

별도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

Ⅱ  주 요 내 용

    내 용: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학재단에 350,0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함.

    근 거: 「강북구꿈나무키움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제5조

    출연대상: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액: 350,000천원

※ 우리은행 구금고협력사업비(총1,410,000천원) 중2016년도출연금액임.

    출연시기 및 방법: 2016년 2월 중 현금 출연

    우리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천원)

연 도 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출연금 360,000 - - -



Ⅳ  추 진 일 정

   Ⅲ  제 안 이 유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은 단기성 장학금 지원이 아닌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장학생 수 누적에 따라 장학금

지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장학재단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은 기본재산으로 전환되며,

기본재산에서 나온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운영

되고 있으나 은행 이자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

    출연금 구의회 동의(안) 구의회 안건 상정: 2015. 11.

출연금 구의회 동의(안)에 따른 구의회 심의: 2015. 12.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교부: 2015. 2.

붙 임: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부. 끝.


